
[붙임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

정보파일


